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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AI 학습데이터와 개인정보 권리의 경계 : 
에이닷(A.) 사례를 통해 본 통제와 거버넌스의 과제 

1)유성희*, 서효중**

*  주저자,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 교신저자, 가톨릭대학교 컴퓨터정보공학부 교수.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의 확산은 방대한 양의 고품질 학습 데이

터를 필수 자원으로 만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활용을 둘러싼 

법적·윤리적 문제는 더욱 복잡하고 구조화된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통신 

기반 AI 서비스는 실시간으로 민감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었으

나,  이러한 데이터가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되는 과정에서 그 정당성과 책임 

구조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본 연구는 SK텔레콤의 AI 비서 서비스 ‘에이닷(A.)’ 사례를 통해 통화 데이

터, 대화 기록, 제3자 연동 정보 등 고위험 개인정보 활용 방식과 이에 따른 

사용자 통제권 침해, 제3자 권리 미보장, 알고리즘 불투명성의 문제를 분석하

였다. 특히 통화 데이터의 처리 과정은 개인정보보호법(PIPA)상 목적 제한성 

원칙 및 사전 동의 체계와 충돌하며, 기존 법제도가 AI 학습 데이터의 복합성

과 재사용 가능성을 충분히 포섭하지 못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드러낸다.

또한  Stack Overflow 사례를 통해, 공개된 데이터라도 정보 주체의 권리 

고지, 활용 목적의 명확성, 저작권 보호 등 최소한의 규범 요건이 충족되지 않

으면 법적·윤리적 위반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GNU GPL 라이선스의 핵심 원칙 - ‘공개’, ‘책임 공유’, ‘권리 연속성’ - 을 

AI 데이터 거버넌스 구조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기술·법·윤리 통합적 관점에서 새로운 데이터 규범 

설계 필요성을 제시하며, AI 생태계의 투명성과 책임성, 디지털 시민사회의 정

보주권 강화를 위한 기반을 제공하고자 한다. 

주제어 : AI 학습데이터, 개인정보 권리, 통화 데이터, 데이터 거버넌스, 시

민사회, 에이닷, 오픈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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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 배경과 문제 설정

1. 연구 배경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데이터는 현대 경제와 기술 발전의 핵심 
자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기술의 비약적인 진보와 맞춤형 서비스의 확산은 개인 데이터의 수
집과 활용을 핵심 요소로 만들고 있으며, AI 시스템의 성능 역시 데이터
의 양과 질에 크게 의존한다.

Hendricks는 ‘Chinchilla 스케일링 법칙’을 통해, 대규모의 고품질 
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모델 파라미터 수가 적더라도 우수한 AI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Hendricks, 2024). 이는 AI 
기술의 발전에서 데이터 확보가 연산 능력(FLOPs)1)이나 모델 복잡도 못
지않게 중요함을 시사한다. 즉, AI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연산 능
력(FLOPs)의 증가와 함께 더 많은 데이터(토큰 수)와 파라미터(모델 복
잡도)가 필요하다. 

1) FLOPs (Floating Point Operations)는 AI 모델이 연산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계산량
을 측정하는 단위로, 모델의 연산 복잡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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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endricks, 2024)

<그림 1> 딥러닝 스케일링 법칙 

<그림 1>에서 보여지는 딥러닝 스케일링 법칙처럼, 데이터 양과 AI 성
능 간의 비례 관계는 AI 기술 발전의 핵심 동력 중 하나로 작용한다. 특
히, AI 모델이 높은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데이터가 필요하
며, 이 과정에서 순수하게 인간이 생성한 데이터가 AI 성능 개선에 중요
한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다(Hendricks, 2024). 

그러나 최근 인터넷에서 수집되는 데이터 중 상당수는 인간이 아닌 AI 
모델이 생성한 2차 데이터로 대체되고 있으며, 이는 AI가 자신이 생성한 
데이터를 반복 학습하면서 원래의 데이터 분포를 왜곡시키는 ‘모델 붕괴
(model collapse)’ 현상2)을 초래할 수 있다(Shumailov et al., 2024). 
따라서 고성능 AI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직접 생성한 
원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동통신망 사업자는 대규모의 인간 생성 데이터를 

2) AI 모델이 AI가 생성한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학습함으로써 원래의 인간 데이터 분포를 
잃고 성능이 저하되는 현상이다. Shumailov et al.(2024) 등이 이 문제를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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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할 수 있는 인프라적 강점을 가진다. 특히, SK텔레콤의 에이닷(A.) 
서비스는 사용자 대화 기록, 검색 패턴, 통화 내역 등 민감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AI 기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에게 높
은 편의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개인정보의 비동의 수집 및 활용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Meurisch, 2021).

최근 연구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용자 동의가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집된 데이터가 AI 학습에 활용되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
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신뢰도뿐 아니라 시민 개개인의 정보 통제권과 
집단적 감시 저항력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Andreotta 등은 AI 기
술의 상업화 과정에서 사용자의 동의 절차가 무력화되고, 수집된 데이터
가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재사용되는 문제를 지적하였다(Andreotta et 
al., 2021). 이러한 데이터 윤리 문제는 특히 한국에서 더욱 두드러지며,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법적·제도적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지속
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김경민 외, 2024).

이에 본 연구는 SK텔레콤의 에이닷(A.) 서비스를 중심으로, AI 학습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데이터 수집 시 사용자 동의 절차의 부재 및 데이터 오남용 가능성
을 중점적으로 분석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윤리적 대응 방안을 
제안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문제들이 디지털 시민사회의 감시 체계 강
화, 데이터 주권 약화, 그리고 공공 신뢰 기반의 침식으로 이어질 수 있
는 구조적 위험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3).

3) 디지털 시민사회는 정보 환경 속에서 시민이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 되는 동시에, 데이터
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자각하며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주체로서 기능하는 개념이다. 이와 
관련하여 Isin과 Ruppert는 데이터를 통해 시민의 정체성과 권리가 구성되는 과정을 ‘디
지털 시민권(data subjectivity)’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Isin & Ruppert, 2015).



AI 학습데이터와개인정보권리의경계  199

2. 디지털 시대의 데이터 활용과 문제점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면서 데이터는 “21세기의 석유”로 불릴 만큼 중
요한 자원으로 부상하였다. 데이터는 인공지능(AI) 기술의 핵심 동력으로 
기능하며, 맞춤형 서비스, 예측 분석, 자동화 시스템 등 다양한 기능의 
기반이 된다. 이러한 기술은 사용자 맞춤형 광고, 금융 리스크 평가, 의
료 진단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며, 데이터 축적을 통해 성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Sebastian, 2023).

AI 기반 서비스는 대규모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여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하며, 사용자 편의를 극대화하는 데 기여한다. SK텔레콤의 에이닷
(A.) 서비스는 이러한 대표적인 예로, 사용자 대화 내용, 검색 기록, 통화 
데이터 등 민감한 정보를 활용하여 AI 비서 기능을 구현하고 있다. 그러
나 이와 같은 데이터 수집 및 활용 과정은 여러 법적·윤리적 쟁점을 수반
하며, 특히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주요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사용자 동의 절차가 형식적이거나 불충분한 경우가 
많고, 수집 목적과 범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4). 

이는 데이터 주체로서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으며(Meurisch 
et al., 2020), 개인이 디지털 플랫폼에서 제공한 정보가 당초 제공 목적
을 벗어나 상업적으로 재이용되거나 제3자에 의해 2차적으로 활용되는 
것에는 다양한 위험과 윤리적 함의가 존재한다. Hutton과 Henderson
은 이와 같은 데이터 활용이 투명한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 명백한 
윤리적 침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Hutton & Henderson, 

4) “SKT의 “에이닷 통화 내용 삭제” 설명, 사실이 아니었다“, 한겨레신문 2024/06/13 기
사. 기사에 따르면,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통화 원본 파일은 삭제됐다고 하
더라도 통화 당사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통화 내용 요약 정보를 제3자가 보유하고 
있다면 통비법 위반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ec
onomy/economy_general/1144731.html.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44731.html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447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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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양관석은 “정보주체는 일단 사전동의를 하고 나면 자신의 데이터
가 그 이후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우려가 발생한
다”고 지적한다(양관석, 2019; pp.150-151). 

이러한 현실은 데이터 활용에 있어 투명성, 설명 가능성, 동의 기반성
을 핵심 가치로 설정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의 
실질적 적용과 함께, 데이터 수집과 활용 전 과정에 대한 제도적 감시와 
사회적 책임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Meurisch & Mühlhäuser, 2021).

3. 연구 목적 및 연구 질문

AI 기술의 고도화와 데이터 기반 서비스의 확산은 개인화된 편의와 정
보 접근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개인정보 권리 침해와 통제력 상실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특히, 사용자 데이터가 하나의 서버 내
에서 AI 학습에 재활용되는 방식은, 정보 주체나 서비스 운영자조차 데
이터의 실제 흐름과 활용 범위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기술적 사각지
대를 형성하고 있다5). 이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 데이터에 대한 
시민의 민주적 통제력 부재와 기술 권력의 독점이라는 사회적 문제로 이
어진다(Zuboff, 2019). 

이러한 우려는 SK텔레콤이 운영하는 AI 비서 서비스 ‘에이닷(A.)’ 사
례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해당 서비스는 통화 녹음 및 대화 요약 기
능을 통해 민감한 음성 정보를 수집·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통화 상대방

5) 김명주 AI안전연구소 소장은 “한 회사가 보유한 같은 서버 내에서 학습된 데이터는 사용
자나 관리자가 모르는 사이 다른 서비스에 재사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 융합 경로를 현
재 기술로는 추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SKT 에이닷도 골머리…AI가 학습한 개인정
보 어떻게 관리될까」, 뉴스핌, 2023.11.10. https://www.newspim.com/news/vie
w/20231101001157.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1101001157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110100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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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동의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데이터 수집 및 AI 학습 활용 구조는 심
각한 법적·윤리적 쟁점을 야기하고 있다. 실제로 2024년 2월 언론 보도
에 따르면, 해당 기능은 통신비밀보호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과 함께, 사전 고지 및 선택권 제공이 충분치 않다
는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다6). 또한, 디지털 권리단체 및 일부 보도
에서도 에이닷의 대화 요약 및 AI 학습 기능이 사용자 인식 없이 작동할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유관 기관의 정책적 검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대화 중 개인정보 제
공 여부에 대한 사용자 안내가 미흡하다는 지적은, 이 서비스가 기술적 
설계와 현행 법제 간 괴리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임을 시사한다.

이에 더해서, SKT가 제시한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실제 사용자 인터페
이스 간의 괴리는 AI 서비스의 설명 가능성과 외부 감시 가능성 측면에서 
중요한 쟁점을 형성하고 있다. 더욱이 현재 한국은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이동통신사가 이러한 통화 녹음 및 요약 기반의 AI 서비스를 상용화하고 
있는 국가로, 이에 대한 제도적·학술적 대응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7).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사생활 침해를 넘어, 정보 주체의 통제권 약화, 
데이터 감시 구조의 확산, 기술 거버넌스의 부재와 같은 시민사회적 함의
를 동반한다. 본 연구는 특히 데이터에 대한 개인과 기업의 절대적 소유
권 개념을 넘어 데이터를 공동의 자산으로 보는 공동체주의적 소유
권 이론과 시민들의 공적 담론을 통해 데이터 거버넌스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하버마스의 공론장 이론을 결합하여, AI 학습 데이
터 활용 과정에서 시민사회 기반의 실질적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통제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GNU GPL의 

6) 「‘AI 통화녹음 도청 논란’ 에이닷 잘나가자, KT·LGU+도 슬쩍」, 한겨레신문, 2024.02.1
4.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28334.html.

7) 해당 보도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이동통신사가 직접 제공하는 통
화 녹음 및 내용 요약 서비스가 확산하고 있다.” 위 기사 참조.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2833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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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인 공개성, 권리 연속성, 책임 공유를 AI 데이터 거버넌스에 적
용함으로써 데이터 활용의 투명성 및 사회적 책임성을 제고하는 가
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의 연구 질문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첫째, SK텔레콤의 에이닷 서비스는 AI 학습 데이터로서 사용자 개인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수집·활용하고 있는가? 둘째, 이 과정에서 발생하
는 주요 법적·윤리적 문제는 무엇이며, 기존 법제는 이에 적절히 대응하
고 있는가? 셋째, 데이터 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보 활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정책적 장치는 무엇인가? 넷째, 오픈소스의 GPL 
라이선스 원칙8)을 포함한 자율 규범적 접근은 새로운 AI 데이터 거버넌
스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다섯째, 기술 민주주의와 데이터 생태학, 데
이터 노동 등의 새로운 담론은 데이터 거버넌스 논의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으며, 이를 에이닷 서비스의 문제 해결에 적용할 수 있는가?

본 연구는 위 질문들을 바탕으로, 기술 발전과 시민사회 보호라는 
이중 과제를 모두 고려한 지속 가능한 AI 데이터 활용 모델을 제안하
고자 한다.

4. 연구 범위와 방법

1) 연구 범위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SK텔레콤의 AI 기반 개인화 서비스 ‘에이닷

(A.)’에 한정된다. 에이닷은 대화형 인터페이스와 통화 녹음 요약 기능을 

8) GNU GPL (General Public License)은 자유 소프트웨어 재사용을 허용하는 대표적인 
오픈소스 라이선스로, ‘공개’, ‘권리의 연속성’, ‘책임 공유’를 주요 원칙으로 한다. 본문에
서는 이를 AI 데이터 거버넌스에 적용하는 가능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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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사용자로부터 다양한 유형의 민감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특
히 통화 데이터에는 제3자의 음성 및 식별 가능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
어, 그 법적·윤리적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이에 본 연구는 해당 서비스가 
수집하는 대화 내용, 통화 기록, 검색 이력 등을 중심으로, 이들 정보가 
AI 학습에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되는지를 고찰하였다.

또한 주목할 점은, 에이닷 서비스가 국내 이동통신사 중 유일하게 통
화 내용 수집 및 요약 기반 AI 학습을 제공하는 상용 서비스라는 사실이
다. 이는 기술적 선도성과 동시에 규범적 사각지대가 존재함을 의미하며, 
이러한 사례에 대한 학술적 분석은 현 시점에서 필수적이다9).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질적 사례연구(qualitative case study) 접근을 기반으로 

하며, 다음의 세 가지 방법론을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첫째, 문헌 
분석을 통해 AI 기술 발전과 데이터 기반 서비스 구조, 프라이버시 권리
와 통제 개념에 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디지털 환경에
서 개인정보의 의미 변화와 시민사회적 권리 구조의 재편 양상을 이론적
으로 정립하였다.

둘째, 제도 분석은 개인정보보호법(PIPA)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PIPA의 목적 제한성 원칙, 동의 구조, 가명정보 처리 조항 등을 
중심으로 AI 학습 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규범적 한계를 검토하였다. 통
신비밀보호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은 고위험 정보인 통화 데이터의 법적 맥
락을 보완적으로 이해하는 차원에서 간략히 참조하였다.

9) 에이닷은 현재까지 국내 이동통신 3사 중 유일하게 통화 녹음 및 요약 기능을 상용화한 
AI 서비스이며, 이는 2024년 2월 기준 한겨레 보도를 통해 확인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
겨레신문, 「‘AI 통화녹음 도청 논란’ 에이닷 잘나가자, KT·LGU+도 슬쩍」(2024.2.1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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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사례 분석을 통해 SK텔레콤의 AI 비서 서비스 ‘에이닷(A.)’의 개
인정보 수집 및 활용 구조를 분석하였다. 특히 사용자 동의 구조, 제3자 
정보 포함 가능성, 고위험 정보의 활용 방식에 주목하였으며, 분석 자료
로는 기업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서비스 안내서, 정책 보고서, 언론 보도 
등 공개된 2차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와 함께 본 연구는 GNU GPL 라이선스의 ‘공개’, ‘권리 연속성’, ‘책
임 공유’ 원칙을 AI 데이터 거버넌스에 적용 가능한 자율 규범 모델로 논
의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 제도에서 발생하는 법적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기술-법 융합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개인정보 통제권과 시민
사회의 권리 구조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 또한 분석 전반에 반영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1.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거버넌스의 이론적 기반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Privacy by Design)은 개인정보 보호를 기술
과 정책의 설계 초기부터 내재화하는 원칙으로, AI 시스템 설계에 있어 
핵심적인 이론적 기반이 된다10). 최근 연구들은 이 개념이 단지 선언적
인 원칙이 아니라, 실제 설계 방법론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Zhang과 Yu는 프라이버시 설계를 체계화하기 

10) 이 원칙은 Cavoukian이 제시한 7가지 핵심 원칙(사전 예방, 기본 설정으로서의 프라이
버시, 설계에 내재된 프라이버시, 완전한 기능성, 전체 수명 주기 보호, 가시성 및 투명
성, 사용자 프라이버시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한다(Cavoukian,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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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방법론으로 'Privacy-based Design(PbD)'을 제시하며, AI 서비스 
개발 단계에서 다양한 프라이버시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설계에 반영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Zhang & Yu, 2023).

데이터 최소화 원칙(data minimization) 또한 주요한 법적·윤리적 기
준으로 자리잡고 있다11). 이는 AI가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저
장하지 않도록 제한함으로써,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
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특히 통화 내역과 같이 AI 서비스가 고위험 정보
를 포함하는 경우, 이 원칙은 데이터 축소 설계의 기준이 된다. 
Descalzo는 이 원칙이 단순한 법적 요건을 넘어, AI 시스템의 신뢰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윤리적 기준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Descalzo, 
2024).

또한 디지털 플랫폼의 데이터 상업화는 개인정보의 상품화라는 더 큰 
윤리적 쟁점을 낳는다. Sadowski는 현대 자본주의에서 데이터가 새로운 
자본의 형태가 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개인의 데이터가 동의나 정당한 보
상 없이 추출되어 이용되는 착취적 구조를 형성한다고 비판한다
(Sadowski, 2019). 이러한 문제의식은 디지털 시민사회의 관점에서 데
이터 활용과 감시, 통제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이론적 논의로 확장된다. 
Zuboff는 디지털 기술이 개인 데이터를 경제적 자원으로 변환하면서 시
민을 지속적 감시의 대상으로 만드는 현상을 ‘감시 자본주의
(surveillance capitalism)’로 비판하며, 이 과정에서 기술 권력과 시민 
권리 간의 구조적 불균형이 심화됨을 지적하였다(Zuboff, 2019). 

이에 따라 시민사회 이론은 이러한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기술 민주
주의, 데이터 생태학, 데이터 노동과 같은 새로운 프레임을 제안하며

11)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데이터만을 수집하고 저장해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 원
칙이다. 특히 AI 시스템이 고위험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이 원칙은 기술 설계의 핵심 
기준이자 신뢰 확보의 윤리적 기반으로 작용한다(Descalzo,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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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ozov, 2013; Kitchin, 2014; Casilli, 2019), 데이터 주권의 민주
적 관리와 공론장 참여를 통한 정당성을 강조한다(Singh & Vipra, 
2019). 그러므로 데이터 기반 사회에서 시민은 더 이상 단순한 법적 권
리의 수혜자가 아니라, ‘능동적 데이터 행위자(data subjectivity)’로서 
데이터를 통해 자신의 권리와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Isin 
& Ruppert, 2015). 이러한 이론적 논의는 AI 시스템과 데이터 주권 논
의를 시민사회의 맥락에서 재구성하는 데 중요한 기반을 제공한다.

공론장 이론과 공동체주의 소유권 이론은 데이터 거버넌스의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Habermas는 시
민들이 이성적·비판적 담론을 통해 공적 사안에 참여할 수 있는 공론장의 
존재를 민주주의의 핵심으로 보았으며(Habermas, 1989), 이는 데이터
의 공개성과 관리에 있어 투명성과 시민 참여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한
편, 공동체주의 철학자들은 데이터 소유권을 단순한 개인의 권리로 보지 
않고, 공동체적 가치와 공공선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Sandel은 자유
주의의 탈맥락적 자아 개념을 비판하며 공동체 속 연루된 자아의 도덕적 
책임을 강조했고, MacIntyre는 개인의 권리와 행동이 공동체적 실천과 
덕성에 기초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andel, 2009; MacIntyre, 1981). 
이러한 이론들은 데이터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GPL의 '공개', '
책임', '자유' 정신과 결합될 때, 데이터 관리와 활용에 있어 공동체적 책
임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이론적 기반이 된다.

GNU GPL 라이선스의 원칙을 데이터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논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본래 GPL은 소프트웨어 코드라는 저작
권 보호 대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데이터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권리, 저작물 등 다양한 유형과 복합적 성격을 가진 권리의 대상이다. 특
히 개인정보는 재산권이 아닌 인격권적 성격을 가지며, 정보주체의 권리
가 명확히 설정되어 있다(Nonju & Ihua-Maduenyi, 2024). 이러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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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 차이는 GPL 라이선스를 데이터에 직접 적용하는 데 한계를 발생시
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PL 라이선스가 강조하는 '공개성', '권리의 연속
성', '책임 공유' 원칙은 데이터 활용의 투명성과 책임성 증대라는 측면에
서 AI 데이터 거버넌스에 유용하게 응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GPL의 정신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면서 비식별화, 차등 프라이버시 등 개
인정보 보호 기술을 결합해 제한적 공개와 책임성을 실현하는 방식은 현
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Kaissis et al., 2020; Carmody et al., 
2021). 이는 데이터의 사회적 가치와 지속 가능한 혁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Viljoen, 2021; Stallman, 2013).

따라서 본 연구는 데이터의 특성과 법적 제약을 반영하여, GPL 원칙을 
직접적이고 전면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GPL에서 영감을 받은’ 새로운 
형태의 라이선스나 데이터 이용약관 구축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개인정
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간 균형을 실현하고, 기술 민
주주의와 데이터 거버넌스의 공공적 가치를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AI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AI 기반 서비스의 개인정보 활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법
적·윤리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 연구에서는 AI 시스템의 인퍼
런스(inference)12)가 사용자 인식 없이 민감한 정보를 추론해내는 방식
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Asthana 등은 AI 기반 개인화 추천 시

12) AI 시스템이 학습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보나 사용자의 속성(예: 성별, 감정 상
태, 정치 성향 등)을 추론하는 과정을 말한다. 특히 사용자의 직접 제공 없이도, 간접적
인 행동 데이터를 통해 민감한 정보를 예측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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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이 유저 동의 없이 민감 정보를 유추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사용
자들이 거부감을 보이며, 기존 동의 메커니즘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Asthana et al., 2024).

Nonju와 Ihua-Maduenyi는 AI의 데이터 활용 능력이 기존의 개인정
보 보호법제를 빠르게 무력화시키고 있으며, GDPR 등 기존 규제도 AI 
고유의 학습 방식에 맞춰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Nonju & 
Ihua-Maduenyi, 2024). Kaissis 등은 의료 데이터 처리에서 연합학습
(federated learning)과 프라이버시 보존 기술을 결합해 데이터 보호와 
AI 효율성의 균형을 제시하였다(Kaissis et al., 2020). 이는 사용자 데
이터를 중앙 서버로 전송하지 않고도 AI를 학습시키는 방식으로, 에이닷 
서비스에도 적용 가능한 설계 방식이다.

Carmody 등은 스마트 미터 데이터를 활용한 AI 분석이 소비자의 일
상 패턴까지 추론 가능한 민감 정보를 생성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데이터
의 2차 활용이 야기하는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을 경고하였다
(Carmody et al., 2021). 이는 통화 기록이나 대화 내용이 AI에 의해 
재구성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구조적으로 유사하다. Wang과 
Zare는 헬스케어 AI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권리 문제를 분석하며, 
GDPR의 적용 기준과 국내 법제도의 간극을 지적하였다(Wang & Zare, 
2023). 특히 데이터 소유권, 삭제권, 동의 철회권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 
부재는 AI 기반 플랫폼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Tat와 Rabbat은 AI 알고리즘의 편향성과 법적 책임 문제를 중점적으
로 분석하며, 데이터 왜곡이 실제 서비스에서 어떻게 법적 위험으로 전이
될 수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Tat & Rabbat, 2021). 이는 잘
못된 데이터 기반의 학습이 사용자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유용한 프레임이다. 또한, Shimpo는 일본과 유럽연합의 법제를 비교하
며, AI 시스템의 데이터 기밀성 확보를 위한 규제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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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Shimpo, 2020). 이는 기술 혁신과 법적 안정성 간의 균형 필요
성을 시사하며, 에이닷 서비스가 수집하는 민감 데이터 보호의 제도적 보
완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국내 연구에서는 김현경이 공개된 개인정보를 AI 학습 데이터로 사용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정보주체의 통제권 보장을 
위한 기준 설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김현경, 2023). 이유정과 김민호
는 미국의 사후동의(opt-out) 제도를 중심으로 국내 개인정보 동의제도
의 실효성을 분석하고, AI 학습데이터 활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
기 위한 입법 방향을 제시하였다(이유정·김민호, 2023). 이와 함께 생성
형 AI 기술의 법적 쟁점, 개인정보보호 제도 개선 방향 등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있으나(라기원 외, 2024), 개별 플랫폼이나 실제 상용 서비스에
서 발생하는 데이터 수집 및 활용 구조에 대한 구체적 사례 분석은 아직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I 학습에 사용될 수 있는 「인공지
능(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발표하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 이 안내서는 생성형 AI 개발 시 준수해야 
할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상용 플랫폼에 적용할 수 있을 정
도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기준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13). 특히 민감
정보, 제3자 정보, 동의 범위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은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본 연구는 위에서 논의된 기술적·법적·윤리적 이론과 함께, 감시 자본
주의와 데이터 시민권 이론을 통합적으로 반영하여 SK텔레콤의 에이닷
(A.) 서비스 사례를 분석한다. 프라이버시 보호 원칙, 데이터 최소화, 사
용자 권리 중심의 설계 프레임워크와 함께, 시민사회가 직면한 디지털 감

13) 이 안내서에서는 ‘공개된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지만, 플랫폼 사업자가 어떤 조
건하에 이를 수집·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사례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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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구조와 권력 불균형 문제를 비판적으로 고찰함으로써 AI 데이터 활용
의 사회적 맥락을 확장한다.

이를 통해 AI 기반 서비스의 기술적 효율성과 시민의 정보 권리 보장 
간의 균형을 구체적으로 탐색하며, 실무적·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
다. 기존 연구들이 AI 기술 전반의 개인정보 위험을 주로 제도적·기술적 
관점에서 추상적으로 논의한 데 반해, 본 연구는 구체적 서비스 사례에 
시민사회 이론과 기술 규범을 함께 적용하고, 정보 통제와 공공성 회복이
라는 측면에서 디지털 전환 이후 시민의 권리 지형을 재조명한다는 점에
서 차별화된다.

Ⅲ. SKT 에이닷 서비스 개요 및 문제점

1. 에이닷 서비스 개요 

SK텔레콤의 에이닷(A.)은 2022년 공식 출시된 이후, 통신사 기반의 
데이터 중심형 AI 비서 서비스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사용자의 일상 대화, 검색 기록, 통화 음성 데이터를 중심으로 딥러닝 기
반의 자연어 처리(NLP)와 머신 러닝(ML) 기술을 활용하여, 맞춤형 정보 
제공, 콘텐츠 추천, 일정 관리, 통화 분석 등 다양한 개인화 기능을 제공
한다. 특히 에이닷은 단순한 명령 수행형 AI를 넘어, 사용자의 행태를 장
기적으로 학습하고 맥락적 정보를 파악함으로써 적응형 AI 비서
(adaptive assistant)로 진화하고 있다. 이는 사용자의 언어 패턴, 감정, 
시간대별 행위 패턴 등을 인지하여 상황별 응답을 생성할 수 있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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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한다.
이와 같은 고도화된 서비스 구현은 SK텔레콤이 보유한 대규모 통신 인

프라와 가입자 기반을 토대로 가능하다14). 2024년 기준으로 에이닷은 통
화 기능을 포함한 AI 서비스를 도입한 이후 가입자 수 500만 명을 돌파
했으며, 이는 통신사 주도의 AI 시장 진출 전략의 성공 사례로 평가된다.

SK텔레콤은 기존 이동통신 데이터에 더해, 음성 녹음 데이터, 사용자 
상호작용 기록, 제3자 연동 서비스 사용 정보 등을 통합적으로 수집하여 
다층적 사용자 프로파일링을 수행한다. 이와 같은 데이터 수집 및 활용 
구조는 SK텔레콤의 공식 '개인정보 처리방침(2024년 10월 기준)' 및 과
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명시되어 있으며, 실제 통화 
음성과 제3자 정보까지 AI 학습에 활용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러
한 전략은 AI 성능 향상 측면에서 유의미하지만, 민감 정보의 수집과 활
용, 알고리즘의 비투명성, 법적 정당성의 불분명성이라는 비판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15).

실제로 최근 연구에 따르면, 통신사를 중심으로 구축되는 AI 비서 서
비스는 데이터 통제력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사용자에게 실질적인 거
부권이나 데이터 삭제 권한이 부재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프라이버시 
자율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Zhan et al., 2023). 
또한, SK텔레콤은 자사의 AI 전략 보고서에서 “고객의 다양한 행태 기반

14) 2024년 11월 14일에 에스케이(SK)텔레콤이 자사 통화앱 ‘티(T)전화’에 인공지능(AI) 
기능을 결합한 서비스 명칭을 ‘에이닷 전화’로 변경함에 따라 기존의 티전화 고객은 일
괄 A. 서비스로 이관되었다.

15)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
면 에이닷 전화는 통화내용 요약 텍스트, 음성, 이미지, 영상, 문서 파일 등 이용자가 입
력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황 의원은 이용자의 콘텐츠 미디어 이용 이력, 
연락처와 통화 내역, 열람한 뉴스 채널, 구글 캘린더 등도 데이터 수집 대상이라고 비판
했다. 또한 이러한 데이터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해 개인
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자세한 내용은 연합뉴스, 「AI 더한 SKT 전화, 개인
정보 수집내역만 1천160글자」 (2024.10.1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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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실시간 상황인지형 AI를 설계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러한 “상황
인지형 추론 AI”가 어떤 기준과 알고리즘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아, 사용자와 기업 간의 정보 비대칭과 알고리즘 블랙박스 문
제가 발생할 수 있다16). 이는 국내외에서 설명 가능 AI(eXplainable 
AI)에 대한 규범적 요구가 강화되고 있는 이유이며, 알고리즘의 결정 기
준과 추론 과정에 대한 공개는 사용자 권리 확보의 핵심 요소로 간주된
다(European Commission, 2023).

마지막으로, 에이닷의 전화 기능은 통화 내용을 기반으로 한 대화 이
해와 응답 설계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사용자 본인뿐만 아니라 통화 
상대방의 음성까지도 AI 학습의 입력값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3자의 
프라이버시 문제까지 고려되어야 하는 복합적 쟁점을 내포한다.

2. 학습 데이터 수집 방식 

에이닷(A.) 서비스는 사용자의 다양한 활동 데이터를 수집하여 AI 모
델 학습에 활용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자연어 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 음성 인식(Speech Recognition), 추천 
알고리즘(Recommender Systems) 등 다양한 기술이 통합적으로 적용
된다. 이러한 구조는 최근 다수의 연구에서 분석된 AI 기반 개인 비서 시
스템의 일반적 기술 메커니즘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Zhan et al., 
2023).

16) 전문가들은 아직까진 AI의 학습 알고리즘을 운영자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다는 것이 한
계점이라고 지적한다. 블랙박스는 인공지능에선 원하는대로 결과값을 도출할 순 있지만 
무엇을 어떻게 학습해서 나온 결과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을 일컫는다. 개발단계에서 발생
하는 일종의 사각지대다. 자세한 내용은 뉴스핌, 「SKT 에이닷도 골머리…AI가 학습한 
개인정보 어떻게 관리될까」 (2023.11.0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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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에이닷의 학습 데이터 수집 구조에 대해 기술적으로 분석한 
국내외 학술 연구는 거의 전무하며, 정책 수준에서도 주로 제도적·법적 
논의에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기존 AI 비서 시스템에 관한 
해외 기술연구들을 참조하여, 에이닷 서비스가 활용하는 데이터 유형과 
수집 방식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AI 학습 구조
에 대한 법적·윤리적 쟁점 논의의 기술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1) 대화 기록 : 에이닷은 사용자와의 음성 또는 문자 기반 대화 내용
을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이를 AI 학습 데이터로 활용한다. 사용자의 언
어적 표현, 감정 상태, 문맥적 흐름 등을 모델이 학습하여 더욱 정교한 
응답을 생성할 수 있게 하며, 이는 자연어 생성 성능 향상에 핵심적이다
(Zhan et al., 2023).

(2) 통화 음성 데이터 : 에이닷 전화 서비스는 통화 내용 전체를 녹음
하고 이를 분석에 활용한다. 이 데이터는 음성 기반 특성(억양, 발음, 간
격, 반응 속도 등)을 학습하여 상황 반응형 응답 모델을 구축하는 데 사
용되며, 음성 인식 정밀도와 감정 분석 알고리즘의 정교화에 기여한다. 
그러나 동시에 해당 데이터는 제3자의 정보까지 포함할 가능성이 높아 
동의 범위 및 데이터 소유권에 대한 법적·윤리적 우려가 제기된다(Ruff 
et al., 2021).

(3) 검색 기록 및 콘텐츠 소비 패턴 : 사용자의 검색 키워드, 앱 사용 
이력, 시간대별 접속 패턴 등은 개인의 선호도를 반영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되며, 맞춤형 콘텐츠 추천 및 UX 개선을 위한 핵심 데이터로 기능한
다. 이는 AI가 사용자의 관심 영역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보 노출을 최적
화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다(Babatunde et al., 2024).

(4) 제3자 연동 서비스 데이터 : 에이닷은 일정, 날씨, 음악, 금융 등 
다양한 외부 애플리케이션과 연동되어 작동하며, 이때 연동된 앱의 데이터 

https://consensus.app/papers/dama-a-transparent-metaassistant-for-data-ruff-horch/8d2b1b5ef78956f69b3e2f05399484fa/?utm_source=chatgpt
https://consensus.app/papers/dama-a-transparent-metaassistant-for-data-ruff-horch/8d2b1b5ef78956f69b3e2f05399484fa/?utm_source=chatgpt
https://consensus.app/papers/the-role-of-ai-in-marketing-personalization-a-theoretical-babatunde-odejide/01e0414fe20a59108aeeaf7756fd6914/?utm_source=chat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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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학습 데이터로 수집된다. API 통합 구조를 통해 외부 데이터까지 통합 
분석할 수 있으나, 이 과정에서 데이터가 제3자 플랫폼과 공유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에 대한 사전 고지 또는 명시적 동의가 부족할 경우 정보주체의 
통제권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Pridmore et al., 2019).

이처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집되는 데이터는 사용자의 민감한 신체·
정서·행동 정보를 학습자료로 변환하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통신 인프라
를 바탕으로 작동하는 AI 비서 시스템의 특성상 데이터 주체의 실질적 
통제권 부재, 동의 절차의 형식화, 제3자 정보 침해 등의 문제를 동시에 
내포한다. Sabharwal 등은 AI 비서 기반 서비스의 확산이 사용자의 프
라이버시 감각을 마비시키고, 장기적으로 신뢰 기반의 정보 생태계를 해
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Sabharwal et al., 2023).

<표 1> 에이닷과 타통신사의 개인정보 필수동의항목 비교

항목 SKT 에이닷 (필수항목) LG U+ (필수항목)

수집목적

서비스 제공 및 계약 이행
서비스 최적화 및 개인화
AI 모델 학습 및 개선 (음성 데이터 및 
텍스트 데이터 활용)
이용자 식별 및 인증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
고객 분석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요금 관리 및 청구

수집항목

이용자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위치정보
통화 녹음 파일 정보(통화연결여부, 
통화시간, 통화상태방 연락처)
음성 파일(통화음성 녹음 파일) 
텍스트 데이터 (명령어 및 음성 파일을 
문서로 변환한 대화 기록)
기기 정보 (IP 주소, 접속 기록 등)

고객 성명, 전화번호, 
주소
이동통신 요금 정보 및 
서비스 이용 기록
계약 정보 및 결제 기록

보유 및 
이용기간

음성 데이터: 수집일로부터 24개월, 
서비스 탈퇴해도 24개월동안 보관됨.
기타 데이터: 법적 요구에 따라 보유

서비스 종료 후 5년
법적 요구에 따라 요금 
정보는 10년까지 보유

(출처: SKT 에이닷 홈페이지, LG U+ 홈페이지)

https://consensus.app/papers/intelligent-personal-assistants-and-the-intercultural-pridmore-zimmer/313a3152c7b8517a93e2dbefaa499b33/?utm_source=chatgpt
https://consensus.app/papers/artificial-intelligence-aipowered-virtual-assistants-sabharwal-kabha/bf6cd5fa00135bea8c6032e75ee30d04/?utm_source=chat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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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습 데이터 활용 방식

에이닷(A.)은 수집한 사용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양한 인공지능 기능
을 구현하며, 이 과정은 자연어 처리(NLP), 추천 시스템, 사용자 행동 분
석 등의 기술로 구성된다. AI 개인 비서 시스템에서 이와 같은 데이터 활
용 구조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핵심 영역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영역은 개인화 추천 (Personalized Recommendation)이다. 사
용자의 검색 이력, 콘텐츠 소비 패턴, 앱 사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AI는 
개인 맞춤형 콘텐츠와 서비스를 추천한다. 이 과정은 사용자의 선호도와 
관심사를 지속적으로 학습하며, 추천 정확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이러
한 개인화 기능은 사용자 만족도를 높이지만, 과도한 데이터 분석이 프라
이버시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Raji et al., 2024).

두 번째로, 대화 응답 답 최적화 (Conversational Optimization)이
다. 이는 수집된 대화 데이터를 통해 NLP 모델은 문맥 기반 응답 생성을 
수행하는 것으로, 감정 인식, 발화 패턴 분석, 맥락 추적 기능 등을 통해 
자연스럽고 상황에 맞는 대화를 설계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방식은 
사용자와의 상호작용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지만, 민감한 감정 정보의 
내재적 처리 문제가 동반될 수 있다(Alijoyo et al., 2024).

세 번째로는 사용자 프로파일링 (User Profiling)이 가능하다는 점이
다. AI는 사용자의 언어 습관, 시간대별 행동 패턴, 대화 흐름 등을 분석
해 디지털 프로필을 구성한다. 이 프로파일은 광고 타게팅, 추천 콘텐츠 
세분화 등 상업적 목적에도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정보 주체
가 자신의 데이터가 어떻게 해석되고 활용되는지 알기 어려운 정보 비대
칭 구조를 초래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사용자 신뢰 저하로 이어질 가
능성이 있다(Wilson & Iftimie, 2021).

마지막으로 제3자 협업 및 데이터 공유의 영역이다. 에이닷은 일정, 

https://consensus.app/papers/ecommerce-and-consumer-behavior-a-review-of-aipowered-raji-olodo/824c880ef2375fd9868819e709ae8d4b/?utm_source=chatgpt
https://consensus.app/papers/ethical-considerations-in-explainable-ai-balancing-alijoyo-sri/834f85812c5553c0ae51500f5c5746e8/?utm_source=chatgpt
https://consensus.app/papers/virtual-assistants-and-privacy-an-anticipatory-ethical-wilson-iftimie/dea75712b6c752f284a5f1227dd161e3/?utm_source=chat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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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뉴스 등 다양한 외부 애플리케이션과 연동되어 사용자 경험을 통합
적으로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제3자와의 데이터 공유가 불가피하며, 이
는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한 채 개인 정보가 외부 기업에 전송될 가능성
을 내포한다. 특히, 데이터 공유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GDPR과 같
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Piñeiro-Martín et al., 2023).

4.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동의 절차

에이닷(A.) 서비스는 사용자로부터 다양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이에 
대한 법적 정당성 확보 수단으로 ‘동의(consent)’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 동의 절차는 그 형식성과 비가시성, 그리고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실질적인 프라이버시 보장 장치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적으로, 초기 동의 절차가 있으나, 이는 형식적 동의와 정보 불균형
의 문제를 안고 있다. 에이닷 서비스 가입 시 제시되는 약관과 개인정보처
리 동의서는 다수의 세부 항목을 포함하고 있으나, 사용자는 이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채 '일괄 동의'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다. 이
는 다수의 디지털 플랫폼이 채택하고 있는 ‘클릭통과(click-through)’ 동
의 방식의 대표적 사례로, 사용자의 자발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라고 보기 
어렵다(Valtysson et al., 2021).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
원이 실시한 '2022년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에 대한 동의 내용을 자세히 확인한다는 
응답은 37.8%에 그쳤으며, 즉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동의 내용을 잘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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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SKT 에이닷 홈페이지)

〔그림 2〕 에이닷 개인정보 필수동의 항목

초기 동의 절차 이후에 통신사는 추가 데이터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
는데, 이 과정에서 절차적 명확성이 결여될 수 있다. 서비스 이용 중 추
가적으로 수집되는 통화 녹음, 검색 이력, 제3자 앱 연동 데이터 등은 초
기 동의와는 별개로 추가적인 동의가 요구되는 민감한 정보이다. 그러나 
이러한 동의는 서비스 중간 단계에서 충분히 공지되지 않거나, 사용자가 
특정 기능을 이용함으로써 묵시적 동의가 발생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
다(Drozd & Kirrane, 2020). 이는 GDPR이 요구하는 ‘명확하고 구체
적인 동의(informed and specific consent)’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
능성이 높다.

https://consensus.app/papers/privacy-cure-consent-comprehension-made-easy-drozd-kirrane/50857e2db1635037902376cd43fe2bc1/?utm_source=chat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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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해서, 동의 절차의 형식화 및 기술적 대응의 문제를 살펴봐야 
한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디지털 플랫폼의 동의 절차는 일반적으로 형
식적이고 비효율적인 정보 전달을 반복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으며, 사
용자는 개인정보 처리 내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서비스를 이용하
게 된다(García-Gasulla et al., 2020). 이에 대한 기술적 대안으로는 
프라이버시 시각화(privacy visualization), 개인정보 대시보드, 계층형 
정보 제공 시스템 등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블록체인 기반 동의 관리 
시스템은 동의 내역의 변경, 철회, 추적 가능성을 기술적으로 보장함으로
써 향후 디지털 서비스에서의 실질적 사용자 권리 보장 수단으로 주목받
고 있다(Ameyed et al., 2021).

5. 에이닷 서비스 기반 데이터 활용의 구조적 쟁점

SK텔레콤의 에이닷(A.) 서비스는 고도화된 AI 알고리즘과 방대한 통
신 데이터를 결합하여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그 과정에
서 몇 가지 구조적인 위험 요소가 발견된다. 이러한 문제는 기술적 설계
와 서비스 운영 차원에서 비롯되며, 사용자 권리, 투명성, 통제 가능성 
측면에서 심각한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에이닷은 다양한 형태의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지만, 각 데이터가 정확
히 어떤 AI 기능에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다. 
이는 사용자가 자신의 데이터가 단순 서비스 제공 목적을 넘어, 모델 훈련, 
상업적 목적, 제3자 연계 등에 활용되는지 여부를 인식하기 어렵게 만든다
(Piñeiro-Martín et al., 2023). 또한, 사용자 대화, 통화, 검색 기록 등은 
AI에 의해 정교하게 분석되어 행동 예측 및 성향 분류(profile inference)
에 사용된다. 이는 사용자의 편의성 증대뿐 아니라, 정보 감시

https://consensus.app/papers/blockchain-based-model-for-consent-management-and-data-ameyed-jaafar/bb7ed75e7a745ee48b330357356117e0/?utm_source=chat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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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veillance) 구조로 기능할 수 있는 잠재성을 함께 내포하며, 자율성과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한다(Wilson & Iftimie, 2021). 

앞서 Ⅱ-4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에이닷은 방대한 양의 민감 데이터를 
처리하면서도, 이에 대한 사용자의 실질적인 통제를 보장하지 않는다. 특
히 서비스 초기 설정 시의 일괄 동의, 동의 철회의 어려움, 추가 수집에 
대한 고지 부족 등은, 사용자로 하여금 데이터 흐름과 위험성을 제대로 파
악하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로 작동한다(Drozd & Kirrane, 2020). 이에 
더하여, 에이닷은 AI 처리 기능의 상당 부분을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데이터 전송 및 저장 과정에서의 보안 취약성을 유
발할 수 있다. 특히 외부 해킹, 제3자 위탁 처리, 데이터 복제 등의 문제는 
기술적 보안과 법적 보장 사이의 간극을 드러낸다(Abdel-Wahid, 2024).

이와 같은 쟁점들은 에이닷 서비스에 국한되지 않고, 통신사 기반의 
AI 개인 비서 시스템 전반에 내재한 구조적 문제로서 기능하며, 이후 장
에서는 이러한 기술 구조가 개인정보 보호법, 이용자 권리, 윤리적 설계 
원칙 등과 어떻게 충돌하거나 보완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
요가 있다.

Ⅳ. AI 데이터 활용의 법적·윤리적 한계

1. 법적 한계

AI 기반 서비스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과정은 개인정보보
호법(PIPA)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엄격하게 규제된다. 한국의 경우, 개인

https://consensus.app/papers/virtual-assistants-and-privacy-an-anticipatory-ethical-wilson-iftimie/dea75712b6c752f284a5f1227dd161e3/?utm_source=chatgpt
https://consensus.app/papers/privacy-cure-consent-comprehension-made-easy-drozd-kirrane/50857e2db1635037902376cd43fe2bc1/?utm_source=chat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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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법(PIPA)과 정보통신망법 등이 대표적인 규제 장치로 작용하며, 
데이터의 수집, 처리, 저장,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포섭
하고자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는 명확한 목적 하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수집의 원칙을, 제17조는 제3자 제공 시의 사전 동의 의무를, 그
리고 제18조는 수집된 개인정보를 당초 목적 외로 활용할 수 없다는 제
한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AI 서비스가 사용자 데이터를 
학습용으로 재활용하려 할 때 주요한 법적 장벽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2021년 발생한 ‘이루다 AI 챗봇’ 사건은 이러한 법적 한계를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대표 사례이다(전승재·고명석, 2021). 해당 서비스
는 사용자 대화 데이터를 사전 동의 없이 수집해 챗봇 학습에 활용하였
고, 그 결과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위반으로 법적 책임이 부과되었
다17). 이 사건은 AI 학습 과정에서의 데이터 활용이 단순한 기술적 문제
를 넘어, 명확한 법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사회적으로 환기시켰
다. 또한 이루다 사례는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에이닷(A.) 서비스와 마
찬가지로 민감 정보의 비동의 수집, 목적 외 활용, 제3자 정보 포함이라
는 구조적 유사성을 보이며, 현재 법제가 AI 기술의 데이터 활용 방식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AI 학습 데이터 수집의 법적 
불안정성은 특히 고위험 정보일수록 심화된다. 통화 데이터와 같이 실시
간적이고 비정형적인 정보는 그 목적 명확성이 애초에 모호하며, 이에 대
한 정보주체의 실질적 통제권 또한 제한될 수밖에 없다18).

17)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2021. 4. 28. 인공지능(AI) 챗봇서비스인 ‘이루다’서
비스의 개발 및 운영과정에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사용한 행위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 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 1억 330만원 등을 부과할 것을 의결했다. 
관련 내용은 법률신문, 「‘이루다’ 사건에 대한 개인정보위 결정의 의미와 시사점」 (2021
/05/14). 참고. 

18)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PIPA)은 유럽연합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과 유사한 규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데이터 수집 시 명확한 목적 설정과 사전 동의, 정보주체 권리 보
장을 기본 원칙으로 설정하고 있다. 특히 제15조는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 제한성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17조는 제3자 제공 시 명확한 동의를 요구하며, 제28조는 가명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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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이루다 AI 챗봇 사건과 SKT 에이닷(A.) 비교: 법적 쟁점과 구조적 유사성

AI 기술의 진보는 음성 기반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한 개인화 서비스
의 확산을 가능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통화 데이터와 같은 민감 정보의 
수집과 활용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통화 데이터는 일반 텍스트 데
이터와 달리, 높은 맥락성, 비정형성, 그리고 제3자의 정보까지 포함할 
수 있는 특수한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법적으로 더욱 정밀하고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특히 이러한 데이터가 AI 학습 시스템에 활용되는 경

된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재식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엄격히 통제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
나 본 연구에서 분석한 에이닷(A.) 서비스 사례와 같이, 실제 AI 학습 데이터 수집 및 활
용 과정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첫째, 데이터 수
집 목적이 AI 모델 훈련이라는 2차적이고 광범위한 목표를 포함할 경우, ‘명확한 목적 
설정’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특히, 통화 데이터와 같은 고위험 민감 정보가 서비스 제
공 목적과 학습 목적 간 경계를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수집될 경우, 개인정보의 목적 외 
활용 문제가 발생한다. 둘째, GDPR과 달리 PIPA는 동의 철회, 알고리즘 설명권, 자동
화된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권 등의 정보주체 권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거나, 실효
성 있게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재식별 위험 관리와 관련해 GDPR은 ‘적절한 기술
적·조직적 보호조치’의 구체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는 반면, PIPA는 가명정보의 
범위, 결합 절차, 재식별 금지 원칙 등에 대한 실무 적용 매뉴얼이 부족해, AI 데이터셋 
운영 과정에서 법적 불확실성이 크다.

구분 이루다 AI 챗봇 사건 SKT 에이닷(A.) 서비스

데이터 수집 방식 기존 SNS 대화 데이터 수집 
(비동의 상태)

실시간 대화·통화 데이터 수집 
(형식적 동의)

수집 정보의 민감성 사적 대화, 연애 감정 등 고민성 데이터 통화 내용, 제3자 음성, 검색 이력 등 고
위험 정보

동의 절차 사용자 동의 없이 타 플랫폼 데이터 활용 초기 일괄 동의, 추가 고지는 불명확

법적 쟁점 PIPA 제18조 ‘목적 외 이용’ 위반 PIPA 목적 제한 원칙, 제3자 동의 미비 
가능성

제3자 정보 포함 여
부 SNS 대화 상대방의 정보 포함 가능성 통화 상대방 정보 직접 포함 (제3자 동의 

불명확)

사회적 파장 대중의 신뢰 저하, 법적 제재 발생 감시 우려 증폭, 통제권 부재 지적

제도적 시사점 개인정보 동의 구조 재정비 필요성 제기 고위험 AI 데이터에 대한 별도 보호체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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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통신이라는 본래 목적을 벗어난 ‘2차적’ 활용이라는 점에서, 개인정
보보호법(PIPA) 제15조와 제18조가 규정하는 수집 목적의 명확성 및 목
적 외 사용 금지 조항과 충돌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법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시도로, 2024년 제정된 
『인공지능의 발전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AI 기본법)은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별도 규제를 명시하였다. 이 법은 특히 음성, 이
미지, 생체정보와 같이 민감도가 높은 데이터에 대해 활용 목적 및 범위
의 명시, 설명 가능한 알고리즘 설계, 위험 평가 및 감시 체계의 마련 등
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통화 데이터를 학습에 활용하는 AI 서비스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규범적 근거를 제공하며, 개인정보보호법과의 입법
적 보완 관계를 통해 법적 일관성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생성형 AI에 대해서는 그 결과물에 대한 설명 책임까지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화 기반 응답을 생성하는 에이닷 서비스 역시 이에 대한 법적·
윤리적 정당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요구를 받게 된다(김법연, 2023).

그러나 AI 기본법은 여전히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낸다. 
첫째, 고위험 AI의 범위와 적용 기준이 추상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통화 
데이터와 같은 실시간·비정형·제3자 정보를 포괄하는 복합적 활용 사례
에 직접적인 적용이 어렵다. 둘째, 자율 규제와 산업 진흥을 법의 핵심 
기조로 삼고 있어,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이나 시민사회의 민주적 통제 원
칙은 부차적인 위치에 머무르고 있다. 셋째, 통화 상대방의 정보와 같이 
‘비사용자’의 데이터 처리에 대한 규율은 여전히 공백 상태에 가깝다. 이
는 고위험 정보에 대한 실질적 통제를 가능하게 할 사회적 거버넌스 구
조가 미비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에이닷(A.) 서비스와 같은 통화 기반 AI 시스템의 규범적 정당
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법률의 조문을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서
야 한다. 데이터 수집 구조 자체에 대한 기술적 감시체계 구축, 제3자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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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보장을 위한 제도 설계, 시민사회 참여 기반의 투명성 확보 절차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실제로 시민사회 단체들이 AI 기본법 시행령 검토 
의견을 통해 반복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며, 특히 통신 기반 AI에서의 고
위험 정보 보호 미비, 비사용자 정보의 규제 공백, 산업 중심 정책 설계
에 대한 비판이 수렴되고 있다19). 이는 AI 데이터 활용이 특정 기업의 
이익을 넘어 사회 전체의 신뢰와 감시 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시민
사회 역시 이 문제에 적극적인 주체로 참여해야 함을 시사한다. 민주적 
통제권 확보와 데이터 주권 실현은 이제 기술 정책의 부속 요소가 아니
라, AI 시대의 핵심 규범적 과제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2. 제3자 정보 보호와 윤리적 설계 과제

통화 데이터의 구조적 특성은 단지 사용자(통화 개시자)의 정보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발화와 관련된 제3자의 정보 역시 함께 
포섭된다는 점에서 윤리적으로 보다 복잡한 문제를 야기한다. 그러나 현
재의 AI 관련 데이터 규율은 통상적으로 서비스 이용자의 동의와 권리 
보장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화 상대방에 대한 정보 보호 조치는 
매우 미비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권리 공백이 발
생한다: 첫째, 제3자의 정보가 비동의 상태에서 수집될 가능성이 상존하
며, 둘째, 제3자가 자신의 정보에 대해 열람, 삭제, 수정 등의 권리를 행

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정보인권연구소·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
대,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령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제출」, 민변 공식 웹사이트, 202
5.04.02. https://www.minbyun.or.kr/?p=63140. 해당 의견서에서는 고위험 AI 정
의의 구체화, AI 감시체계에서의 정보주체 및 제3자 권리 보장 미비, 산업진흥 중심의 
입법기조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시민의 인권과 안전조치 규정을 요구하고 있다. 

https://www.minbyun.or.kr/?p=6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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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 수 있는 제도적 경로가 불명확하며, 셋째, 음성 데이터의 소유권과 
처리 권한에 대한 법적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제 AI 학습 데이터
셋에서의 권리 귀속이 불분명하다.

이러한 문제는 정보 주체의 범위를 명확히 하지 못하는 현행 법제의 
한계를 드러내며, 통화 데이터가 기존 개인정보 보호 구조와 충돌하는 지
점을 보여준다. 유럽연합의 GDPR은 공동 데이터 관리자의 개념을 통해 
이와 유사한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나, 현재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PIPA)은 제3자의 정보에 대한 별도 보호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통화 상대방이 정보 주체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도 부재하다. 이는 '비이용자 데이터 보호' 측면에서 입법적 사각지대를 
형성한다.

더욱이, 통화 데이터를 처리하는 AI 시스템은 단순한 법적 규제 준수를 
넘어 윤리적 설계 원칙(ethics by design)을 구현할 책임이 있다.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통화 내용은 서비스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사적 맥락을 
침해하거나, 제3자의 발화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등 다양한 위험을 동반한
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기술적 설계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첫째, 민감 
표현의 자동 마스킹 처리, 둘째, 제3자 발화를 탐지하고 학습에서 제외하는 
알고리즘의 적용, 셋째, 대화 파편화 및 정교한 비식별화 처리를 통한 재식
별 가능성의 최소화. 이러한 기술적 조치는 통화 데이터가 AI 학습에 활용
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위협을 완화하고, 사용자 및 사회의 
신뢰 기반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Sabharwal 등은 이러한 윤리적 
설계의 부재가 장기적으로 서비스 수용성과 기업의 사회적 정당성을 약화
시킬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Sabharwal et al., 2023). 

결과적으로, 통화 데이터는 그 민감도와 맥락성으로 인해 일반 개인정
보보다 더 높은 수준의 규범적 보호가 요구되며, AI 기술과 결합될 경우 
기존 법제와 윤리 체계를 초과하는 새로운 통제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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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해 통화 데이터를 고위험 정보로 별도 분류하고, 제3자 권리 행사 
절차를 명문화하며, 특히, 고위험 데이터로서 통화 정보는 별도의 수집 
동의 단계, 제3자 알림 시스템, 사후 열람·삭제 청구권 보장을 위한 전자 
동의 대시보드 설계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데이터 활용의 불투명성은 개
인의 정보 통제권 침해를 넘어, 시민사회의 정보 감시 체계 강화와 자율
성 약화를 초래하는 구조적 문제로 연결되며, 이는 AI 서비스의 지속 가
능성을 위협하는 핵심 요인이 된다. 따라서 향후 AI 관련 법제는 통화 데
이터를 중심으로 보다 정교한 권리 설계와 기술·제도 간의 통합적 거버넌
스 체계를 수립함으로써, 기술 혁신과 정보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을 확
보해야 할 것이다.

V. Stack Overflow AI 학습 데이터 사건: 공개 
데이터와 AI 윤리의 경계

1. 공개 데이터에 대한 과신과 법적 쟁점

AI 기술의 확산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 수집과 활용을 필수 요소로 만
들었으며, 그 일환으로 인터넷상에 축적된 공개 데이터셋이 학습 자원으
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특히 개발자 커뮤니티인 Stack Overflow
는 자연어 처리(NLP) 및 코드 기반 모델 학습에 적합한 구조로 인해, 여
러 AI 기업들이 데이터 수집 및 모델 훈련에 주요 출처로 활용해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이 "공개된" 데이터조차도 법적·윤리적 책임으로부터 자유
롭지 않다는 점은, Stack Overflow 사건을 통해 명확히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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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ck Overflow는 CC BY-SA 4.0 라이선스를 채택하여 콘텐츠의 
자유로운 사용을 허용하지만, 그 전제는 저작자 명시와 동일 라이선스 조
건의 유지이다. 하지만 AI 개발자들이 이를 무시하거나 고지 없이 데이
터를 수집·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보고되었다(Lucchi, 2024). 특히 
저작자 고지 누락, 라이선스 조건 위반, 데이터 활용 사실 비공개, 사후 
삭제 요청 거부 등은 단순한 기술적 실수로 보기 어려우며, AI 개발 과정
에서의 규범적 무관심을 반영한다. 이는 공개 라이선스의 오남용과 데이
터 주체의 권리 침해라는 이중 구조를 형성하며, AI 학습 전 단계에서 데
이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특히 Stack Overflow의 게시물은 일반적인 자연어 문장과 달리 기술적 
명세, 코드, 해결방안 등 고유한 지적 재산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데이
터를 학습한 AI 모델이 생성하는 출력물이 원저작물의 파생물로 해석될 
경우, 저작권 침해 여부는 더욱 복잡해진다(Buick, 2024). 이러한 맥락에
서 AI 학습과정에서의 투명성과 동의 절차는 단순한 규제 이행의 문제가 
아니라,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는 핵심 기제로 기능해야 한다.

 또한, Stack Overflow 사례는 데이터의 "공공성" 개념 자체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한다. 데이터가 공개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적으
로 학습 목적에 사용 가능한 것은 아니며, 특히 상업적 목적의 AI 개발에 
활용될 경우, 데이터 주체의 사전 동의, 데이터 처리 목적의 명확성, 이
용 조건 고지 등은 필수 요건이 된다(Ørstavik, 2025). 공개 데이터와 
AI 학습 사이의 경계는 여전히 불명확하며, 이에 대한 보다 정교한 법적·
제도적 구획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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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데이터 윤리와 알고리즘 편향성: Stack Overflow와 에이

닷 사례의 접점

Stack Overflow 사건은 기술 중심 커뮤니티의 특성상 특정 성별, 언
어, 지역, 직업군 중심의 데이터가 과도하게 반영되었고, 그 결과 AI 모
델이 특정 사회집단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편향성을 내포할 위험이 있다
(Papakyriakopoulos & Xiang, 2023). 이는 알고리즘 공정성에 대한 
윤리적 우려로 이어지며, 데이터 출처의 사회적 맥락까지 고려하지 않는 
한, AI는 비의도적 차별을 고착화하는 기술로 작동할 수 있다.

동시에, 데이터 수집 및 학습 과정 전반이 불투명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알고리즘의 설명 가능성과 책임성 결여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
다. 유럽연합 AI 법안(AI Act)이나 저작권지침(CDSM)은 학습 데이터의 
출처 및 사용 조건을 공개할 의무를 일부 도입했지만, 여전히 AI 출력물
의 저작권 귀속, 학습데이터의 구성, 설명 책임 범위 등은 명확히 정의되
지 않고 있다 (Buick, 2025). 유럽저작권학회(ECS)가 2025년 발표한 공
식 의견서20)에 따르면, 2019년 디지털단일시장 저작권지침(CDSM)과 
2024년 EU AI Act로 구축된 규제 체계 하에서도 여러 법적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ECS, 2025).

이러한 쟁점은 앞서 논의한 에이닷(A.) 사례와도 구조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된다. Stack Overflow 사건은 공개 커뮤니티 기반 데이터의 수집·
활용 과정에서 동의 절차의 결여와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부각시킨 반면, 
에이닷은 비공개 고위험 데이터인 실시간 통화 정보를 활용하면서 제3자 
동의, 민감 정보 보호, 투명성 확보 등의 문제를 노출시켰다. 이처럼 상
이한 맥락의 두 사례는, AI 학습 데이터 활용 전반에 걸쳐 반복적으로 등
장하는 법적 공백과 윤리적 불균형을 보여주는 실증적 사례로 작동하며, 
‘데이터 윤리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을 강하게 지지한다.

20) EU AI Act 및 CDSM Directive 하에서 남은 법적 불확실성을 분석한 공식 의견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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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사례는 서로 다른 데이터 유형과 처리 맥락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정보 주체 권리의 사전 보장 부재, 알고리즘 투명성 결여, 규제체계의 불
충분성 등 핵심적 문제를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공통성과 차이점을 구조
적으로 비교해보는 것은, AI 기술 전반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규범적 
리스크의 유형을 식별하고, 제도 설계의 우선순위를 정립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다음 <표 3>은 Stack Overflow와 에이닷 사례의 법
적·윤리적 쟁점을 항목별로 비교한 것이다.

<표 3> Stack Overflow 사건과 에이닷 사례의 법적·윤리적 쟁점 비교

이러한 비교를 통해 AI 학습 데이터 활용에서 단순히 ‘공개 여부’에 초
점을 맞추는 방식보다는, 정보 주체의 권리 구조를 명확히 설계하고, 법
적·윤리적 책임을 다층적으로 분산할 수 있는 거버넌스 메커니즘이 규제
의 핵심 기준이 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데이터의 접근 가능성만을 
기준으로 한 기존 기술 중심적 접근은 정보 권리 보호에 있어 구조적 취
약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AI 생태계 전반의 지속 가능성에도 부정
적 영향을 미친다.

결론적으로 Stack Overflow 사건은 단순한 저작권 침해 논의를 넘어, 

쟁점 유형 Stack Overflow 사건 에이닷(A.) 사례

데이터 출처 유형 공개된 커뮤니티 콘텐츠 (CC BY-SA 
4.0 기반) 비공개 통화 데이터 (실시간 수집)

법적 문제 저작권 고지 누락, 라이선스 위반 개인정보보호법(PIPA) 목적 외 이용, 제
3자 동의 미확보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 사용자에 대한 데이터 학습 고지 없음, 
동의 미수집

사용자 일괄 동의, 통화 상대방의 권리 
보호 미비

윤리적 쟁점 투명성 부족, 알고리즘 편향 가능성 설명 불가 응답, 사회적 감시 구조에 대
한 우려

규제의 한계 저작권 기반 라이선스 관리 체계 미비 AI 기본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간 불일치

대표적 공통점 사전 동의 및 정보 고지 부재, 데이터 
권리 경시

데이터 활용의 정당성 및 윤리성 확보 실
패

정책적 시사점 라이선스 조건 준수의무 강화, 학습 투
명성 확보

고위험 AI에 대한 동의구조 개선, 제3자 
권리 설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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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데이터조차도 법적·윤리적 책임으로부터 면제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부각시키는 전환점적 사례로 작용한다. 이 사건은 AI 개발자 및 
기업이 데이터 활용에 있어 기술적 효율성이나 시장 논리만을 우선할 것
이 아니라,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 알고리즘의 설명 가능성과 투명성 확
보, 사회적 공정성이라는 원칙을 포함한 통합적 데이터 윤리 관리 체계를 
수립할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다음 장에서 제시할 GPL 기반 오픈소스 규범 체계
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며, 기존 법제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으로 기능할 수 있다. AI 시대의 법제 설계는 이제 기술 진흥을 넘어, 
데이터 정의와 권리, 책임의 구조화를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할 것이다.

Ⅵ. AI 데이터 거버넌스를 위한 GPL 라이선스 원칙의 탐색

AI 학습 시스템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윤리적 문제는, 단순히 특정 플랫폼이나 서비스에 국한된 개별 사건
으로만 해석되기 어렵다. 앞서 분석한 에이닷(A.) 사례는 실시간 통화 데
이터와 같은 민감 정보의 활용에서, Stack Overflow 사건은 공개적 데
이터셋조차도 동의 구조와 저작권 준수 여부에서, 각각 규범적 결손을 드
러낸 바 있다. 이처럼 다양한 서비스 유형과 데이터 구조에서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문제는,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저작권법, AI 기본법 등이 각각
의 한계를 지닌 채 개별적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장에서는 기존 제도의 보완 수단으로서, 오픈소스 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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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 영역에서 축적된 GNU General Public License(GPL)21)의 규범 원
칙이 AI 학습 데이터 거버넌스에 부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탐
색한다. 이는 법적 대안으로의 전면적 도입이 아니라, 앞서 제기된 문제를 
조율할 수 있는 자율규범적 모델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탐색적 시도이다.

1. GPL 원칙과 그 적용 가능성

GPL(GNU General Public License)은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의 일
환으로 탄생한 대표적인 오픈소스 라이선스이다. 이 라이선스는 기술 공
동체 내부에서 형성된 자율적 통제 메커니즘으로서, 법적 강제력이 아니
라 조건부 공유와 책임의 구조화를 통해 기술의 공개성과 공공성을 확보
하고자 한다. 특히 copyleft 조항은 파생 저작물 역시 동일한 라이선스 
조건을 유지하도록 하여, 소프트웨어의 탈공공화 또는 독점화를 방지하
는 데 목적을 둔다22)(Schmit et al., 2023). AI 학습 데이터 활용에 있
어 이와 같은 원칙을 고려해보는 것은, 기존 규제 체계의 한계 지점을 보
완하기 위한 하나의 탐색적 접근이라 할 수 있다.

GPL의 핵심 원칙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복제 및 배포의 
자유는 명확한 조건 하에 데이터 또는 소프트웨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며, 둘째, 수정 및 파생물 재배포의 자유는 가공된 결과물 역시 동일한 
조건 하에 공유되도록 하여 책임을 회피할 수 없도록 한다. 셋째, 소스 
코드 공개의무는 기술적 구조와 처리 방식의 투명성을 보장하며, 이는 

21) GPL은 1989년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Free Software Foundation)에 의해 제정되었
으며, 사용자로 하여금 소프트웨어의 자유로운 이용, 복제, 수정, 재배포를 허용하되, 동
일한 자유를 다음 사용자에게도 보장해야 하는 조건을 부과한다.

22) Copyleft는 저작권을 보유한 주체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모든 파생물 역시 
동일한 조건으로만 공유될 수 있도록 요구함으로써,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공공성을 유
지하는 법적 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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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의 설명 가능성과 감시 가능성 확보 측면에서 핵심적이다.
그러나 GPL은 본래 소프트웨어 코드라는 명확한 저작권 대상으로 설

계된 것이며, 데이터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권리, 저작물 등 다양한 
권리의 대상이 혼재되어 있고, 특히 개인정보는 인격권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동일한 방식의 접근이 제한될 수 있다(Nonju & Ihua-Maduenyi, 
2024). 이러한 근본적인 차이는 GPL 라이선스를 AI 학습 데이터에 직접
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분명한 한계를 나타낸다.

2. 제한적 적용과 보완 방향

앞서 밝힌 바와 같이 GPL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로 설계되었기 때문
에, AI 데이터셋과 같은 비정형 정보 자산에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렵다. 
또한 상업적 AI 모델의 개발 및 운영 환경에서는 독점적 알고리즘과 학
습 데이터가 경쟁력의 핵심 자산이 되기 때문에, 완전한 공개와 자유로운 
재배포는 현실적으로 제약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방향
에서 GPL의 원칙을 조정·보완하여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첫째, 제한된 공개성에 기반한 투명한 메타데이터 기록 체계의 구축이
다. AI 데이터셋에 대해 수집 경로, 전처리 방식, 가공 이력 등을 명시하
고, 이를 별도 메타데이터 구조로 관리함으로써, 설명 가능한 AI와 외부 
감시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둘째, 파생 데이터의 조건부 공유를 통한 규범 일관성 확보이다. AI 모
델이 학습한 원본 데이터가 가공되어 2차적으로 활용될 경우에도, 초기 
조건(예: 동의, 공개 범위, 수정 제한 등)이 이어지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
다. 이는 copyleft 원칙의 연장선상에 있다(Basso et al., 2022).

셋째, 민감 정보 보호와 공개성 간의 균형적 설계이다. GPL이 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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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유로운 공유는 공공적 가치 실현에 유효하지만, AI 학습 데이터에
는 개인정보, 생체정보 등 고위험 정보가 포함될 수 있어, 접근 계층화와 
보안 체계 구축이 병행되어야 한다.

넷째, AI 특화형 규범 체계의 개발이 요구된다. GPL 원칙을 전면적으
로 수용하기보다, 이를 참조한 형태의 AI 데이터 전용 라이선스(AI-GPL, 
Open Data Pledge 등)를 설계함으로써, 상업적 서비스 환경과 개인정보
보호법, 저작권법 등과의 충돌을 조정할 수 있다(Duan et al.,  2024).

결론적으로, GPL의 구조는 AI 학습 데이터 거버넌스의 여러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직접적인 해법은 아닐 수 있으나, 데이터의 공개·수정·재
사용·책임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제도적 실마리를 제공하는 유의미한 
참조 모델이 될 수 있다. 물론 상업적 AI 서비스와의 조화, 국가 간 법제 
차이, 기술적 구현 가능성 등 여러 과제가 존재하나, GPL적 접근 방식은 
공공성과 공정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AI 데이터 거버넌스 모델의 기반
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특히 법제도의 형식적 틀을 넘어, 
기술과 규범이 상호 구조화된 상태에서 작동하는 자율 규범적 데이터 정
의 거버넌스 모델을 설계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기능할 수 있다.

Ⅶ. 결론: 디지털 시민사회를 위한 AI 데이터 활용의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

1. 연구 결과 요약

본 연구는 SK텔레콤의 AI 비서 서비스인 에이닷(A.)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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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학습 데이터를 둘러싼 법적·윤리적 쟁점을 분석하였다. 특히 통화 데
이터와 같은 고위험 정보의 활용은, 개인정보보호법(PIPA)의 목적 제한
성 원칙과 사전 동의 요건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으며, 통화 상대방과 같
은 제3자 정보가 포함되는 경우 그 법적 불확실성은 더욱 증폭된다.

또한 Stack Overflow 사건을 통해 ‘공개 데이터’라 하더라도 저작자 
고지, 동의 구조, 활용 목적의 명확성이 결여될 경우 심각한 법적·윤리적 
문제가 발생함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두 사례는 모두 AI 학습 데이
터 활용이 기술적·법적 조건을 초월하여 사회적 신뢰 인프라와 직결된 문
제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GNU GPL(GNU General 
Public License)의 규범 원칙—특히 copyleft, 책임 연속성, 투명한 조
건부 공유—를 AI 데이터 거버넌스에 부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
을 탐색하였다. 이는 기존 제도의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자율 규범 기반
의 대안적 접근으로 제안되었다. 다만, GPL이 원래 저작권 기반의 소프
트웨어 라이선스로 설계되었고, 개인정보와 같은 인격권적 데이터에는 직
접 적용이 곤란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 원칙을 참조하여 기술적·제도적
으로 조정된 데이터 특화형 규범 체계 개발의 필요성을 함께 제시하였다.

2. 연구의 학문적 및 정책적 함의

첫째, AI 학습 데이터 활용에서 발생하는 권리 침해 문제를 단순한 이
용자-플랫폼 간 계약의 문제가 아닌, 디지털 사회 전반의 감시 구조, 데
이터 주권, 정보 통제권의 문제로 확장하여 분석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담론을 개인주의적 틀에서 사회구조적 틀로 전환하였다. 이는 디지털 시
민사회론과 데이터 민주주의 이론 간의 연결 가능성을 열어준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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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개인정보보호법과 AI 기본법 등 기존 법제의 규범적 한계와 실
무적 불일치를 비판적으로 진단하고, 기술적 설계와 법적 원칙이 상호작
용할 수 있는 통합형 데이터 거버넌스 모델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특히 
GPL 기반의 구조는 법제 외적 규범 장치로 기능할 수 있는 “기술적 자
율규범”으로 해석되며, 이는 실무 적용 가능성이 높은 이론적 틀이다
(Schmit et al., 2023).

셋째, AI 데이터 거버넌스를 위한 핵심 원칙들—투명성, 권리 연속성, 
수정 이력 공개, 설명 가능성—을 정립하고 이를 구체 사례에 적용함으
로써, 실질적 실행이 가능한 규범적 기준을 제안하였다. 이는 학문적 공
헌뿐만 아니라, 정책 설계 단계에서의 실질적 참조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투명한 메타데이터 구조, 제한된 공개와 접근 계층화, 파생 
데이터의 조건부 공유 등은 향후 AI 데이터 라이선스 모델(AI-GPL 등) 
개발에 실질적 기초가 될 수 있다.

넷째, 본 연구는 기술 중심의 AI 담론을 넘어, 데이터 주체의 권리 회복
과 민주적 통제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특히 에이닷 사례는 시민이 데이터 
활용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의 필요성
을 환기시킨다. 이는 데이터 정의권(data definitional authority) 확보를 
위한 시민 주권 기반 AI 거버넌스로 나아가기 위한 이론적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3.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 제언

본 연구는 질적 사례 분석에 기반한 이론 탐색 중심으로 구성되었기 

23) 데이터 민주주의(Data Democracy)는 데이터의 수집, 활용, 관리 전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와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규범적 패러다임이다. 감시사회 이론(Zuboff, 20
19)과 결합되어 시민 주권 기반 AI 규제 틀로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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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실제 사용자 경험을 반영한 정량적 분석이나 사회적 수용성 평가
는 포함하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인터뷰, 설문, 이용자 로그 기반
의 분석을 통해 실증적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론적 틀을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는 주로 한국의 법제도(PIPA, AI 기본법)를 중심
으로 분석되었기에, GDPR이나 미국의 TDM 예외 제도, 일본의 AI법제 
등 국제적 법제 간 비교 분석은 미흡하였다. 향후 연구는 다양한 국가의 
제도적 맥락과 오픈 라이선스 구조를 비교·통합하는 방향으로 확장될 수 
있다.

AI 기술 발전 속에서 데이터는 단지 기술 자원을 넘어서, 공공성, 권
리,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 전
환점에서 AI 학습 데이터 수집 및 활용의 법적·윤리적 문제를 다층적으
로 분석하고, 기술과 규범이 결합된 대안적 거버넌스 모델을 모색하였다. 

GPL의 원칙은 비록 법적 직접 적용에는 한계가 있지만, 그 철학과 구
조는 AI 데이터 거버넌스의 규범적 기초로서 실질적인 참조모델이 될 수 
있다. 향후 AI-GPL, 데이터 정의권 보장 규약 등으로 구체화 된다면, 법
제도 공백을 보완하고 기술 생태계 내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도화할 
수 있는 실천적 대안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는 단지 법적 대안이 아닌, 
디지털 시민사회를 위한 윤리적 인프라로서의 AI 데이터 규범을 구축하기 
위한 기초로 기능할 수 있다. 향후 AI 시대의 거버넌스 설계는, 기술 효율
성과 함께 시민 권리를 중심에 둔 규범 구조를 반드시 내장해야 한다.

(2025년 4월 9일 접수, 5월 10일 심사완료, 5월 10일 게재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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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Boundary Between AI Training Data and
Personal Information Rights: Governance and Control

Challenges
in the Case of “A.”, an AI Assistant by SK Telecom

24)Yoo Sunghee*, Suh Hyo-Joong**

The rapid expansion of generative AI has significantly 
increased the demand for large-scale, high-quality training 
data, raising critical legal and ethical concerns regarding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Telecommunication-based AI 
services, such as SK Telecom’s “A.” assistant, have structural 
access to sensitive data, including call logs and voice content. 
This study examines how such data is utilized for AI training, 
highlighting challenges related to user control, third-party 
rights, and algorithmic transparency.

Through a case analysis of A., and a comparison with the 
Stack Overflow incident, this study highlights how even publicly 
available datasets can cause harm when proper con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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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ribution, and legal compliance are absent. Existing legal 
frameworks, such as Korea’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PIPA), are found to be inadequate in addressing AI-specific 
risks, particularly concerning high-risk data types.

As a normative response, this paper explores the applicability 
of governance principles derived from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GPL), including openness, shared responsibility, and 
continuity of rights. The findings indicate a need for hybrid 
governance models that integrate legal, technical, and ethical 
mechanisms to ensure transparency, accountability, and data 
sovereignty in the era of artificial intelligence(AI). 

Key words : AI training data, Personal information rights, 
Data governance, Consent and transparency, 
GPL license


